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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방재정

남 황 우

서울시립 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I. 머리말

1)

  사람이 모여 편리하고 안 하게 생활

하기 해서는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도

시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에 불가결

한 공공ㆍ공용시설이며 이  일정한 

차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도시계획시

설은 지상ㆍ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토

지와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토지는 

1) 도시계획법은 지목이 垈인 경우에 한정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 매수청구권은 

기산 을 소  용하는 반면 일몰제는 그 지 않다는 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 내에 이를 집행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에서 

일몰제는 행정청을 긴장시키나, 그간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경제  손

실에 한 보상에 한 규정은 미비된 상태이다.

사유지가 부분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토지의 이용에는 각종 제

한을 받게 되나, 이에 따른 ‘보상조치’는 

제도 으로 미비되어 있었다. 특히 도시

계획시설의 미집행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청과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불완
1)
하나마 매듭지어졌다. 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도시계획법은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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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이 매수청구권, 일몰제  건축행

제한 완화를 규정하고 있어 공익과 사익

의 ‘조화’를 도모하는 제도  단 가 될 

것으로 기 되나,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로 시장ㆍ군수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일몰제에 비해 결

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청은 주기 인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한정된 산을 고려하

여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단하

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시설

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

구권을 행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실패하면 일정한 

범 내의 건축 등을 허가해야 하고, 나

아가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된다. 

  본고는 이러한 과제  매수청구권제

도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지방재정의 재

원조달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일반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의 물리  기반이 되는 공

공시설로서 사회간 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진하며, 

쾌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법상 52종류로 세분되나 교통시설, 도시

공간시설, 유통ㆍ공 시설, 공공ㆍ문화

시설, 방재시설  보건 생시설로 별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이용을 제

한하고 상 계획과 정합성이 유지되어

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차와 기 에 

따라 도시계획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

정과 지 고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을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

다.

  도시계획시설은 그 속성상 도시의 장

래수요에 비하고 장기 인 도시발

을 하여 계획하는 것(계획성)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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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단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아도 결정

할 수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

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당해 시설

의 설치에 한 사업이 일부 는 부

가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그러

나, 결정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집행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에 지 고시와 3개년의 제1단계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으로 도시계

획결정 후 5년이 된 시 을 집행ㆍ미집

행을 나 는 경계로 생각할 수 있고,   

‘장기’는 사회통념상의 기간이나 도시계

획(재정비)의 목표연도 등으로 볼 때 10

년을 기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 

한다.2)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표 1>은 시ㆍ도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면 , 미집행 기간  소요재원을 

표시한 것이다.  1962년 1월 도시계획법

이 제정된 이후 1998년 말까지 도시계

획시설에 편입된 면 은 3,025㎢이며 

2) 유진성,「집행ㆍ미집행시설의 분류기  설정」,『도시문제』369호,1999년 8월. pp 34-43.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5년을 집행ㆍ미집행시설을 나 는 시 으로 보는 것은 재산권행사제한

의 에서 보면 행정 자의  발상이며, 이 구분으로 인한 실익도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시 부터 미집행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에서 43%에 해당하는 1,300㎢가 

미집행된 상태이다. 

  시ㆍ도별 집행비율을 보면 서울특별

시의 집행비율은 80%로 가장 높고 라

북도의 그것은 40%에도 이르지 못해 

조를 보이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 경과연수를 보면,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이 지난 미집행 시설은 총미집

행 시설면 의 57%를 차지해 그간 당사

자의 ‘불편’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

설규모가 상 으로 다는 것은 ‘안정

기’에 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

면에 역시  농  색채가 짙은 도

(시ㆍ군)의 경우, 미집행 비율이 높고 

경과연수가 10년 미만이 많은 것은 정주

패턴의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확

장과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시 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라는 

당면과제는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재정

문제이며,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은 

도시계획 련부서 뿐만 아니라 재정

련부서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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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시ㆍ도별미집행도시계획시설(1998년말 재)

(단  : 천㎡, %, 억원)

결정면 집행면 집행비율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추정사업비

서    울 319,578 258,676 80.9 3,245 6,490 32,890 18,277 167,951

부    산 167,714 109,041 65.0 45,357 4,722 8,487 106 58,673

    구 131,278 89,644 68.3 33,749 3,079 4,806 - 41,636

인    천 175,722 117,951 67.1 31,949 3.500 8,914 13,408 137,893

    주 123,176 90,279 73.3 12,713 8,555 10,216 1,413 32,897

    109,659 77,935 71.1 6,412 4,689 2,914 17,709 63,373

울    산 71,614 40,258 56.2 12,722 12,142 6,492 - 86,295

경 기 도 486,745 328,140 67.4 59,015 34,672 63,992 926 364,017

강 원 도 172,229 80,243 46.6 30,202 45,214 12,258 4,312 통계없음

충청북도 122,841 52,343 42.6 21,636 17,253 30,044 1,565 124,688

충청남도 147,530 59,174 40.1 50,753 21,477 14,299 1,827 128,841

라북도 151,366 53,977 35.7 35,427 27,974 31,488 2,500 99,287

라남도 195,268 81,273 41.6 49,459 26,946 25,390 12,200 219,232

경상북도 256,372 124,330 48.5 55,960 42,578 26,876 6,628 217,623

경상남도 319,059 127,532 40.0 95,771 75,491 14,736 5,529 366,088

제 주 도 75,245 34,504 45.9 11,629 21,174 6,356 1,582 75,491

계 3,025,396 1,725,301 57.0
555,999

(42.8)

355,956

(27.4)

300,158

(23.1)

87,982

(6.8)
2,165,985

자료: 건설교통부,『‘98 도시계획 황』,1999년에서 작성.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도 217조원에 이르며, 이는 

1998년도 지방세를 포함한 총 조세수입 

85조원의 2.6배나 되는 규모이다. 추정

사업비규모로 보면, 경기도와 경상남도

가 각각 36조원으로 가장 크고, 주

역시가 3조원정도이다. 

  <표 1>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별 미집행 면  비율을 보면 공원이 

50%로 가장 많고, 도로 28.6%, 유원지 

5.8%, 녹지 4.7% 순으로 되어 있어, 공

원과 도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인

  그러면 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는가를 정리해 보자3).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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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할 것이나,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로 격히 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장

래수요에 비하고 장기 인 도시발

을 강조해 재원조달 등 집행능력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3)

  한, 기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

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 계획과의 계

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

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내부 

검토나 외부용역에 의해 불요 불 한 도

시계획시설들을 가려내었음에도 불구하

고 해제나 조정을 하게 되면 다시는 재

결정하거나 재조정할 수 없다는 상황논

리에 려 폐지ㆍ변경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연차별 집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의무기간에 한 규정이 없어 계획

기간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3) 병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황」,『도시문제』,1999년 8월. pp. 15-16을 

정리한 것이다.

4)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 는 건설교통부장 이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할 수 있다. 

한 국가 정책 으로 요한 역도시권의 지정  역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구역ㆍ개

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  변경권한은 국가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수립하더라도 사업시행 기간을 수하

지 않아 장기 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우리의 지방재정시스템을 염

두에 두고 가설 이지만 장기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의  원인을 한가지 추가

하고 싶다. 도시계획은 보통 일정한 

차를 거처 시장ㆍ군수가 입안하고 도지

사가 이를 결정한다
4)
. 도지사는 인근 시

ㆍ군 계획과의 조정이나 상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과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은 입안권자의 의도가 반 된다. 도시계

획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장 에 속해도 

사정은 같다. 

  도로, 장,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

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

본 인 시설이며, 이는 소득향상이나 도

시발 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미래의 도시성장

을 염두에 두면 도시계획시설은 미리 결

정해 두는 것이 용지취득 비용  지장

물 제거비용이 게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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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시스템은 

주민의 부담과 행정 서비스 수 , 양면

에서 균등화를 지향하고 있다5). 국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세표

이 동일하다면 주민의 부담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계없

이 동일하다. 행정수 면에서 표 인 

행정서비스는 국가가 지방교부세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은 국고보조   지방양여 제도를 통

해 특정 행정서비스 공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고 있다.4)

  도시계획시설의 성격, 그 입안권자  

비용부담 계로 보아 도시계획시설은 

과 하게 결정될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2001년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는 재정비계획과정에서도 도시성장에 

처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의 폐

지를 주 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국고를 

기 하면서 일몰제로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될 때까지 기다릴지도 모른다.

 Ⅲ. 토지 매수청구권과 도시

계획시설채권

5) 남황우, 「한국지방재정시스템의 형성과정과 망」, 『지방재정학보』창간호, 1996.12. pp. 

191-208.

  1. 매수청구권제도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시장ㆍ군수를 상으로 

토지를 매입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지목이 垈인 사유지의 경우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

는 경우, 행정청은 2년 이내에 매수 여

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하며, 매입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다.

  이 게 보면 시장ㆍ군수는 빠르면 

2002년도부터 늦어도 2005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기에는 매수청구가 집 될 것으

로 상되고, 이를 해 지방정부는 단

기간에 많은 용지취득비를 비해야 한

다. 이를 분산시키기 해서는 매입우선

순 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청

구권제도는 공공을 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따른 구제조치의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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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한 기간을 매입우선순  결정 기

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

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라 해도 간 취득자는 도시계획결

정 사실을 인지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했

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매수가 불가한 토지나 매수결정 

후 2년이 경과된 미매수 토지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건축물 는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도

시발 과 재정사정에 한 고려와 폐지 

후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게 되면 행

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방하기 

한 조치로 생각된다.  

5)

  2. 도시계획시설채권

  시장ㆍ군수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를 매수하는 때에는 으로 그 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 으

로 채권(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 할 수 있다. 도시시설채권발행은 토

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

유자의 토지 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일

정 액을 과하는 경우 그 과 액에 

6) 동 조항을 조례에 어떠한 모양으로 구체화될지는 의문이다. 시장 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조례에 그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긴다. 

하여 지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도시

계획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계

획시설채권의 발행에 한 구체 인 상

환기간과 이율은 시ㆍ군의 조례6)로 정

하도록 되어 있어, 발행주체가 시ㆍ군인 

지방채임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은 신 증권을 

매수 으로 지불하는 교부공채로 해

석된다. 증서차입이나 공모 방법으로 도

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조달된 

으로 매수청구에 응한다면 이러한 규

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매수청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

보할 목 으로 발행하는 모든 지방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부공채는 매수청구자가 지방채를 

소화하는 것이 되어, 발행에 따른 비용

이 ‘불필요’하다는 장 이 있다. 매수청

구자가 보다 교부공채를 선호하느

냐는 발행조건에 좌우된다. 그러나 교부

공채는 융상품으로서의 매력 특히 유

통성이 낮아 매수청구자는 수취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재지주 

는 비업무용토지로 지목이 垈이고 일

정 액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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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으로 

매수청구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

모에 그칠 것이며 토지매입비의 부분

은 이 소요될 것이다.   

  3. 융상품으로서의 지방채

6)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시ㆍ군이 

매수청구권 행사에 해서 도시계획시

설채권발행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시장ㆍ군수는 매수

청구에 응하기 해 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이외

의 지방채 발행에 국한해 언 한다. 

  일시 으로 집 되는 경비를 세율인

상만으로 처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집

되어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도

시계획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장

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한편, 주민의 지

방자치단체간 거주이동은 자유롭다. 도

시계획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 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7) 지방채의 발행 상 사업은 ①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②당해 사업의 수익 으로 원리 상

환이 가능한 사업, ③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 , ④재해

방  복구사업, ⑤기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⑥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 

의 매수청구에 응하기 한 지방채 발

행은 필요하며  이를 한 지방채발행

은 행법상으로 채사업7)에 속한다.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부채이지만, 보

유자에게는 일종의 자산이다. 지방재정

에 있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강조된

다면, 이의 상품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지방채는 발행이율이 시

리의 50% 내지 70% 수 으로 수익성

이 낮았고, 필요할 때 매각해 화할 

수 있는 환 성도 낮아 매력 있는 융

상품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채는 

소화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증서차입이

나 교부공채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것이

다.

  지방행정은 이윤추구를 직 인 목

으로 하지 않고,  조세 등으로 상환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 인 

자본부족 상태에서도 시장이자율보다 

낮았다. 그래서 주민의 직 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채 이율과 시장 리와의 차이는 

가과정을 통해 국세, 사업자, 토지소유

자, 소비자 등 군가가 부담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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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조세  부

담으로 지칭되어 비 의 상이 되어왔

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의 낮은 수익성

은 지방채는 매력 없는 융상품이라는 

인식을 정착하게 하는 부정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채의 발행이율을 실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 리와 동일한 수 으

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채는 지방

세 등 지방제도를 담보로 하므로 원리

회수는 타 융상품보다 확실하다. 이제

까지 경시되었던 안 성이 투자 결정에

서 요하다는 인식은 주식가격의 등락

과 IMF 리경제체제 하에서 부실 융

기 의 퇴출을 통해 높아졌다. 시장에서 

융상품의 안 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

하는가가 발행이율 결정에 요한 향

을 미칠 것이지만, 지방채도 융상품으

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해야 할 것이다. 

  Ⅳ. 상환재원의 부담 

  1. 지방채의 상환

  지방채는 그 발행방법에 계없이 지

방정부의 부채이므로 상환되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소

요된 경비를 가 부담할 것이냐는 상환

재원을 가 부담할 것이냐에 귀착된다. 

우리가 상환재원을 증세에 구해야 한다

고 하면, 이는 증세 상을 국세로 할 것

이냐 지방세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는 정부간, 지방단체간 이해 계가 

첨 하게 립되는 지방재정시스템하에

서 논란의 상이 되는 부분이다. 앙

산부처는 지방세 증세, 산 약 등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재정력이 약한 단

체는 이 재원의 확 를 요구하고, 부유

단체는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을 주장할 

것이 상된다.  이 재원에 해서도 

앙부처는 일부 부유단체를 교부 상

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한편, 부유단체

는 특정보조 과 특별교부세의 확 를 

주장할 것이다.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권자이며, 주로 당해 지역에 편익이 국

한되는 시설은 입안자의 의도가 도시계

획 결정에 반 된다. 그 다고 해서 모

든 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경비부담의 일반 인 원칙은 지방재정

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련 개별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고

보조사업에 해서는 보조 산  

리에 한 법률과 산편성지침 등에 보

조율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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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의 주요 상이 될 도로에 

해서 부담 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

로법에 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국고부담이 원칙이고 기타도로는 리

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도

체 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국

고에서 보조 가능하다.  도로법제72조

에 “건설교통부장 은 도로망의 정비를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도이외의 도로에 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경비의 부담 계가 법정화되어 있지

만, ‘보조 가능’, ‘ 역단체가 일부부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은 혼란을 래하

기 쉽다. 경비부담에 있어 정부간 역할

분담에 한 합의를 도출해 이 범  내

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증세 상 지방세목

  여기서는 지방정부도 장기미집행 시

설의 해소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해야 하

8) 주민세 농지할과 같이 지방세(농지세액)에 지방세를 부과, 주행세와 같이 국가 목 세에 지방

세를 부과,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과 같이 타 지방세와 과세베이스를 같이 하는 지방세, 

주민세 소득할ㆍ법인세할ㆍ이자할과 같이 국세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한편, 지방세에 

국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농어 특별세(등록세, 취득세, 종토세, 경주마권)가 있다.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 지방양

여 과 같이 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이 재원이 있는가 하면 지방세 세수의 3.6%, 담배소비

세의 45%, 공립 등교원의 액이 지방교육단체로 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다. 

고 이를 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제 

하에서 논의한다. 이에 앞서 정부간 세

원배분은 무 복잡하고,8) 지방세 세목

이 과다해 세제의 간소화가 요구된다는 

을 지 하고 싶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에 의한 수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국한된다. 이 에 착안하면 그 경비조

달에 응익과세의 원칙이 요한 기 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서 

오는 편익뿐만 아니라 이의 설치에 의해 

근성과 생활의 쾌 성이 제고되어 부

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증세

상세목은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주도

인 역할을 하는 시ㆍ군세에 속하는 세

목이 바람직하다. 

   증세 상 세목은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시

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자

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세는 목 세이며 도

시계획구역내의 토지나 건물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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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부동산은 과세 상에서 제외되어 수익

과 부담 계가 비교  명확하다는 장

이 있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성을 제고한

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그 상세목이 

확 되었으나 아직 용되고 있지 않은 

탄력세율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도 고려되

어야 한다. 

8)

  3. 재정력이 약한 단체

  지역간 불균형 발 에 의한 재정력 격

차는 지방재정이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일반회계 세입에

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 은 국제 으

로 보아 단일국가 에서는 높은 국가에 

속한다. 문제는 지방세비 의 고 보다 

7 도시와 수도권에 세원이 편재되어 있

다는 사실이다. 이 반면에 지방세수입으

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58%인 144개 단체나 

된다9). 재정력이 약한 단체들도 미집행 

9)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단체의 58%인 144개 단체(시  25%인 18개 단체, 

군  84%인 76개 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미해결단체도  단체의 11%에 해당하는 28개 

단체(군  31%인 28개 단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

체 산개요』, p.82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음은 <표 

1>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율 내지 과세

표 의 인상, 탄력세율의 용, 산의 

집 배분 등 소  자구책을 개해도 농

 단체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

시민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도시계획

시설은 소속단체나 재정력에 무 하게 

일정한 수 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의 수단으로 지방교부세와 특정보

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 나름

의 장단 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한다는 목  달성에 을 

둔다면 국고보조 이나 지방양여 의 

확 가 바람직하나, 부유단체를 배제하

기 어렵고, 이를 배제하려면 기 설정이 

논란의 상이 될 것은 명백하다.  하

나는 지방교부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이다. 즉, 기 재정수요액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비를 반 하는 것이

다. 이는 도시 등 부유단체는 교부

상에서 자연히 제외된다는 장 이 있지

만, 지방교부세는 원칙 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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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 달성이 불확실해 별도의 조치가 필

요할 것이다. 

  이 재원의 교부는 지방에서 결정한 

수요를 반 하지 않고 국가가 기 을 설

정해 “있어야할 시설” 는 “표  경

비”를 기 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이다. 

  

 Ⅴ. 맺는 말

  도시계획법에 매수청구권제도와 일몰

제가 도입되어 행정청을 긴장시키고 있

다. 새로운 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용을 

압박할 것으로 상되나, 아직 본격 인 

논의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매수청

구권행사에 응한 재원조달 방향을 모

색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기 해서

는 규모 재원이 소요된다. 부담의 분

산과 세 간 부담의 공평을 해 지방채

발행은 피할 수 없다. 제도화된 도시계

획시설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 이므로  다른 형태의 지방

채발행이 필요하며 이의 소화를 해서

는 채권의 수익성과 유통성이 제고되어

야 한다.  

  지방채는 지방정부의 부채이므로 상

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경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이를 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추가 인 과세는 응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

어야 할 사항이나, 상세목은 도시계획

세, 부동산 련세, 주행세, 자동차세, 주

민세균등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지

방자치단체는 이웃의 고통을 서로 분담

하자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탄력세율의 

활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련하여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한 재

원 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한정하면

서 사용목 을 구속하는 재원의 교부를 

원할 것이나, 행제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이 재

원의 형태와 무 하게 지방재정지원에

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수 ”에 

한 정부간ㆍ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있

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 산처의 

역할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한 본격 인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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